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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절 토지정보행정

 1. 지적현황

가. 면

  우리구의 토지면 은 10.204㎢로서 부산 역시 체 면  767.34㎢의 1.3%를 차지하고 

있으며 등록된 필지수는 2011년 12월 31일 기  23,048필지이다.

  토지의 동별, 지목별 분포 황은 다음과 같다.

구  분 계 망 미 동 수  동 민 락 동  안 동 남 천 동

면 (㎢) 10.204 2.633 0.724 1.515 3.685 1.647

필   지 23,048 6,366 2,399 3,468 8,649 2,166

구 분 계 답 임 야 도 로 하 천 구 거 잡종지 기 타

면 (㎢) 10.204 0.033 0.005 2.438 5.200 1.582 0.142 0.092 0.080 0.632

필 지 23,048 173 48 503 18,269 3,412 36 184 103 320

나. 민원처리

  토지정보 민원은 생활민원이라 할 수 있는 창구 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이 있으며, 

토지에 한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창구 즉결민원  토지

(임야) 장 외 2종은 재 민원여권과의 통합창구운 으로 한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

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  지난해는 친 하고 신속․공정한 업무 처리로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

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 으며, 2011년 지 민원 처리 황은 다음과 같다.

○ 창구 즉결 민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단위 : 건]  

      구분

 계

부동산매매

계약서검인

부  동  산

실거래신고
토지 장

지  도

등    본

개별공시지가

확   인   서

37,831 619 7,093 28,171 1,448 500

 ※ 그 밖의 민원 : 비법인등록증명 39건, 지적측량기준점 발급 6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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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토지이동 민원처리  측량검사

[단위 : 건]

계
토 지 이 동 지 처 리 측 량 검 사

분    할 합    병 지목변경 등록 환 세부측량 기 측량

519 107 177 37 9 137 52

○ 토지 표시변경 등기 탁  소유권 정리

[단위 : 건]

계 등기 탁 소유권 이 소유권 보존 기    타

15,559 345 8,023 1,802 5,389

○ 유기한 민원

[단위 : 건]

계
공시지가

이의신청

도로명주소

신축건물번호부여

조상땅

찾기

부동산 개업신고

신규등록 이 휴․폐업

480 17 158 87 91 67 60

2. 개별공시지가

가.    황

  국토해양부 장 이 매년 공시하는 표 지를 기 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

과 비교 표 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 비 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

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 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

유자의 의견수렴, 부동산평가 원회의 심의 등의 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․공시하는 

개별토지의 단  면 (㎡)당 가격을 말한다.

  결정․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련 국세의 부과기 과 재산세, 취득세, 등록세 

등 지방세의 과세표 액 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국․공유 재산의 부 사용료 산정

의 기 이 된다.

  2011년도 공시지가 변동률은 년 비 2.1%이며, 조사 상 필지, 지가변동, 용도별․

지목별 지가 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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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조사 상 필지 황
[단위 : 필지]

체(A) 조사 상(B) 비 율

(B/A)

비   고

(표 지)계 사 유 지 국공유지 계 사 유 지 국공유지

23,062 20,979 2,083 22,437 20,354 2,083 97.2% 625

2010년 비 지가변동 황
[단위 : 필지]

계 하    락 동    일 상    승 신    규

22,437 31 848 21,548 10

용도별 최고․최  지가 황
[2011. 12. 31 현재]

구                  분       치     액 (원)

용 도 별

주거지역
최    고 민락동 347-5 1,680,000

최    민락동 353-1 210,000

상업지역
최    고

안동 193-1

(호메르스호텔)
7,030,000

최    안동 372-13 777,000

공업지역
최    고 망미동 205-3 805,000

최    망미동 1098-1 267,000

녹지지역
최    고 안동 산19-1 380,000

최    안동 산39 13,000

주요 지목별 최고․최  지가 황
[2011. 12. 31 현재]

구                  분       치     액 (원)

지 목 별

최    고 안동 193-1 7,030,000

최    안동 1258-16 76,100

최    고 민락동 474 418,000

최    안동 1191-2 31,700

임   야
최    고 망미동 산23-3 317,000

최    안동 산39 13,000

공장용지
최    고 망미동 195-6 652,000

최    망미동 1092-1 398,000

잡 종 지
최    고 민락동 227-34 1,740,000

최    안동 1192 30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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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조사

○ 기  일 : 2011. 1. 1

○ 일    정

－ 토지특성 조사 : 2011. 1. 3 ～ 2. 25

－ 지가 산정 : 2011. 3. 2 ～ 3. 29

－ 산정지가 검증 : 2011. 3. 30 ～ 4. 19

－ 열람  의견제출 : 2011 4. 20 ～ 5. 9

∙ 의견제출 2필지(상향 1필지, 하향 1필지) => 상향 1필지, 기각 1필지

○ 지가결정공시 : 2011. 5. 31

○ 이의 신청 : 2011. 6.  1 ～ 6. 30

－ 이의신청 28필지(상향 7필지, 하향 21필지) => 조정 6필지(상향 2, 하향 4), 

기각 22필지

다. 분할․합병토지의 결정․공시

○ 기    일 : 2011. 7. 1

○       상 : 2011. 1. 1 ～ 6. 30 기간  분할․합병 토지

○ 필      지 : 63필지(분할 13, 합병 37, 지목변경 13)

○ 결정․공시 : 2011.10. 31

○ 이의  신청 : 2011.11. 1 ~ 11.30 (이의신청 없음)

라.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한 부동산 가격조사

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 으로 활용되는 표 지에 한 정확한 조사와 객 인 평가로 

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담당평가사, 구청 직원들로 토지거래 조사 을 구성, 

2011년 실거래가격분석을 통하여 표 지  인근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

하여 표 지 평가할 때 반 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합리 인 가격결정의 거름이 되었다.

마. 구 홈페이지 열람코  개설

  개별공시지가에 한 주민들의 심이 커짐에 따라 알권리 충족과 정보화시 에 걸맞는 

민서비스질을 향상코자 구 홈페이지 내에 개별공시지가 열람코 를 개설하여 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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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운 하고 있다. 이용방법은 개별공시지가 기화면 배 에 속, 해당동과 지번을 

입력하면 1990년도부터 당해연도까지의 개별토지의 ㎡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.

3. 도로명주소 사업

  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는 100여년 에 만든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로서, 속한 

경제개발․인구 증․도시화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․합병되어 배열이 불규칙하게 

되고 상호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방

문․통신의 불편, 화재  범죄 등에 하여 신속한 응곤란,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 

사회․ 경제  문제를 낳고 있다.

 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도로마다 이름을, 건물에는 번호를 부

여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, ’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물 설

치를 완료하 고,  2004년부터는 시설물 유지 리는 물론 주민 인지도  활용도 향상

을 하여 다각 인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주민의 생활에 길잡이가 될 

수 있도록 노력해왔다.

  특히, 2006년 10월 4일 제정되고 2007년 4월 5일시행된 ｢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한 

법률｣에서 도로명주소를 법 주소로 사용하기로 결정, 근거법령을 마련하 고, 2009년 4월 

1일자로 ｢도로명주소법｣이 개정되어 주소체계 통일성 확보를 한 정비를 의무화함으로

써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․완료되었다. 

  이후 도로명주소는 2011년 3~7월 고지․고시를 거쳐 법 주소로서 확정․사용이 시작

되었고 공 장부 주소 환도 부분 추진 완료되었다. 한편 도로명주소는 2014 면시행

까지 충분한 이해와 응기간 확보를 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된다 

  한, 도로와 건물 주의 도로명주소체계를 보완하기 해 국가기 구역제도, 국가지

번호제도 도입등 치찾기 선진화도 추진 이다.

가. 사업내용

○     상 : 수 구 역

○ 기    간 : 1999. 2. 1 ～ 2011년

○ 건 물 수 : 16,342개

○ 도로구간 : 431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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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 추진실

○ 안내지도․홍보물 제작  배부 : ’08. 11월 ～ ’10. 12월

○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

－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 실시 : 38,483건

－ 2개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구간  도로명 합의 : 12개 도로

－ 도로구간․도로명(안) 설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: 10개 동주민센터

－ 도로구간․ 비도로명에 한 의견수렴 공고 실시 : 2009.11.24 ~ 12. 7.

－ 수 구도로명주소 원회 개최 : 2009.12.14

－ 도로구간․도로명 고시  수정의결 사항 의견수렴 공고

          : ’09. 12. 21 ~ ’10. 1. 3.

○ 신축  말소건물 변동사항 정비 : 수시

○ 부산 역시 수 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 개정

○ 도로명주소 비안내 실시

－ 기    간 : 2010. 10 ~ 11월

－     상 : 건물 유자 상 매칭 완료 자료 85,621건 

    ○ 도로명주소 설명회 실시 : 통장  자생단체원 상(통장13회, 자생단체15회)

    ○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확충 

－ 안내시설물 설치 완료 : 건물번호  16,342개, 도로명  556개

－ 안내지도( 지형) 3,000부 제작․배부

다.  2011년 이후

    ○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 보완, 교체 추진

－ 도로명  275개(2011년미설치227, 역도로48) 추가설치

       － 공동주택 상세건물번호  858개(175개 공동주택) 설치

－ 안내지도( ) 교체 11개(구1,동10)

    ○ 도로명주소 고지․고시 : 일제고지 2011. 3~7월 / 동시 고시 2010.7.29

       － 일제 고지 상 : 130,008건, 동시 고시 상 : 16,481건

    ○ 도로명주소 사용을 한 교육 홍보역량 강화 

       － 공서등 방문설명회(7회), 공공․교육기 , 단체 등 상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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－ 안내지도(5,300부), 홍보물(20,990개) 등 제작․배부

－ 각종행사 연계 캠페인, 재래시장, 배달 련업체, 종교시설 등 방문홍보

－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를 한 각종 매체 등 활용 홍보

○ 공 장부 환 추진 : 2011.7.29 ~ ‘12.12.31

－ 주민등록, 외국인등록, 건축물 장, 등기부, 법인등록, 사업자등록, 가족 계등

록부 등

       － 민간부문 주소 환은 추진 ( ‘13년말 완료 정) 

    ○ 2014년 도로명주소 면 사용 추진

계약체결


(해당 시군구홈페이지에 속) 부동산거래 리시스템 속 ➡ 60일 이내에 신고

(지연신고시 과태료)


(성명, 주민번호, 공인인증서) 실명확인, 로그인


(당사자 거래는 매수, 매도자 각각 

서명, 개거래는 개업자만 서명)
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, 
자서명


(시, 군, 구청) 인터넷 수

(담당공무원)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

온라인 신고필증 발


(거래당사자  개업자)

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
온라인 조회  출력


(신고필증) 부동산 등기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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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

  개발로 인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한 개발이익 환수에 한 법률 일부 개정 (법률 

제7709호, 2006. 1. 1 시행)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  

부과 상 사업장에 해 개발부담 을 부과․징수하며, 다만, 2002년 1월 1일부터 2005

년 12월 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한시 으로 면제되었다

  2012. 3. 1. 재 개발부담  부과 상으로 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13건이며, 개발사

업이 공되면 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시 , 종

료시 의 지가, 개발비용 등을 확인․검토 후 사업 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이

익의 발생분에 하여 개발부담 을  부과하여야 한다.

  가. 2011년도 개발부담  부과․징수 황

사 업 명 치
지면

(㎡)
용  도

개발부담

부과 액
징수 액 비 고

지목변경 수반

개발사업
민락동 산12-10 664 업무시설 13,897,720 13,897,720

〃 남천동 산46-18 687 단독주택 57,529,480 57,529,480

 ※ 개발부담  징수 의 배분 : 국고 귀속 50%, 지방자치단체(구)귀속 50%

나. 근거 법률 : 개발이익환수에 한 법률

다. 부과 상 사업

○ 택지개발사업, 공업단지조성사업, 단지조성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, 지목변

경수반 개발사업 등 10개 분야(32개 세부사업) 사업으로서 면 이 아래 기 면

을 과 하는 사업

－ 도시지역   : 990㎡ 이상 (특별시ㆍ 역시는 660㎡)

－ 비도시지역 : 1,650㎡이상

라. 납부의무자

○ 사업시행자. 단,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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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부과 상 사업의 고지

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이 나면 15일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개발

부담  부과 상 사업임을 고지

바.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(자료제출 의무)

○ 제 출 자 : 사업시행자(납부의무자)

○ 개발비용 : 개발사업의 시행과 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

－ 제출기한 : 사업 종료(사용승인) 후 40일 이내

－ 벌    칙 : 기한 내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사. 개발부담  산정

  ○ 개발부담  = 개발이익 × 25%

○ 개발이익 = 종료시 지가 ㅡ (개시시 지가 + 정상지가상승분 + 개발비용) 

○ 종료시 지가 산정을 한 표 지 선정 : 부동산평가 원회 심의

아. 개발부담  부과ㆍ징수

○ 사업 공 후 3개월 내에 개발부담  결정 부과  통지

○ 사업시행자는 부과 고지 후 6개월 내에 부담  납부 

  － 미납부시 체납처분, 가산  부과, 부동산 압류 등 

      － 가간 (100분의 3)  가산 (월 1000분의 12, 60개월을 과하지 못함) 부과

(가산 은 국고 귀속)

5. 외국인 토지관리

○ 신고 상 : 한민국 국 이 아닌 외국 국 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

○ 토지취득의 종류

▪ 계약(매매)에 의한 취득신고

   － 신고기한 :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
   － 구비서류 : 신고서, 토지취득계약서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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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취득신고

   － 신고기한 : 상속, 경매, 환매, 확정 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 － 구비서류 : 신고서, 입증서류, 신분증

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황
[2011. 12. 31 현재]

국    별 건   수 면    (㎡) 취득가액(백만원)

계 128 20,597 28,235

미 국 교 포 46 3,379 6,178

기 타 교 포 25 2,387 4,288

순수외국인 40 2,675 3,900

합 작 법 인 17 12,156 13,869

6. 지적공부관리와 지적민원행정

가. 종류와 등록 황

  지 공부는 토지(임야) 장과 공유지 연명부 78,363매․지 (임야)도는 318매로서 그 

황은 다음과 같다.

○   장
[단위 : 매]

구          분 합    계 토 지  장 임 야  장

계 78,363 77,405 958

본        장 28,290 27,447 843

공 유 지  연 명 부 50,073 49,958 115

  장
카  드 48,237 47,184 1,053

부책(권) 88 84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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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도  면

[단위 : 매]

계 지        도 임    야    도

318 302 16

나. 지 측량 기  리

  지 측량의 기 이 되는 국가․지  기 의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를 통한 토지의 

경계분쟁 방과 후속측량의 편리 도모를 하여 철 한 보존 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

라 정 도를 제고코자 정기 실태조사(연1회 이상)는 물론 수시 조사하여 기 설치된 

들을 철 히 유지․ 리하고 있다.

  리단계는 실태조사 실시와 표석 장 정리  사고 기  복구조치 순으로 진행되

며 조치사항은 공사시행 기 에 유지 리를 조․안내하고 사고 의 원인분석 후 부담 

조치한다. 내에 매설되어 리 인 황은 다음과 같다.

[단위 : 점]

구 분 계
국가기 지 기

삼각 수 삼각 보조삼각 도근

 수 1,227 1 2 6 14 1,204

○ 추진실

－ 기  수조사 완료 (완  1,187 , 망실 31 , 폐기2 , 신설 재설치52 )

－ 망실분 복구 완료

－ 국가기 과 지 삼각  황 조사  결과보고

다. 한국토지정보시스템(KLIS) 구축  안정  운

  정확한 자료구축과 지 공부 완  산화로 효율 인 지 리 등 토지정보의 공동활용

을 한 지 기반을 조성하 으며, 국확산 계획에 맞추어 정확한 자료(D/B) 구축을 한 

수치화일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개별지 도면 검수와 더불어 실용화 체계에 맞게 추진함으

로써 지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 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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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경과

－ 필지 심의 토지정보시스템(PBLIS) 개발 : 1996년 ～ 2000년(행자부)

－ 지 도면 산화 사업 추진 : 1999년 ～ 2003년

－ PBLIS 시범운 (수 구, 구, 남구) : 2003. 12월까지

○ 산화 이후 변동자료 정리 실   산장비 구입 황

－ 변동자료 정리 : 1,807필지(1998 ～ 2001년도분 1,142필지, 2002년도분 665필지)

－ 필지 심 토지정보시스템  수치화일 D/B 구축 완료

∙ 동별, 축척별, 연속지 도면을 NT서버에 탑재 완료

－ 클라이언트 PC 3 , 디지털 좌표 독취기 1  구입(2003. 1월)

○ 종이 지 도면 폐쇄  KLIS 본격 운

－ 폐 쇄 도 면 : 318매

－ 본격 운 일시 : 2005. 3. 2

－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발  : 2006. 1. 3

라. 지 정보센터 온라인 확  실시

  토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나 공공기  등에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

지 정보센터 온라인 확 사업을 실시하여 조상 땅 찾기 등의 업무를 계법령 기 에 

따라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 다.

○ 실    : 75건 1,020,957필지 861,589,125㎡

○ 다른 시․도 서류 이송 : 25건

－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할 역시․도에서 확인

마. 토지표시변경 등기 탁․소유권 정리

  지 법령 개정(1995. 4. 1) 이후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처리분에 하여 지 공부 정리 

후 토지소유자를 신하여 구청장이 등기 탁하고 할 등기소 등기필 통보에 의한 소

유권 정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, 토지소유자의 등기 신청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

소유권 행사에 따른 경제  부담을 덜어주었으며,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통하여 토지

정보 행정업무 등 구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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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등기 탁 : 345필지

○ 소유권 정리 : 15,214필지(소유권이  8,023건, 소유권보존 1,802건, 기타 5,389건)

7. 부동산중개업 관리

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하여 공인 개사의 자질 향

상을 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서비스를 손쉽고 안 하

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 다.

  한 투기조장 행  등 불법 개행 를 방지하기 하여 수시 검과 단속을 실시하

고 있으며 귀 한 재산거래의 추 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업자의 문지식 함양

을 한 부동산 개업 회의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

으며 황은 다음과 같다.

[2011. 12. 31 현재]

계   개  사   개  인 법      인

280 257 23 0

가. 부동산 개업소 지도 검

○ 기    간 : 분기별(연 4회)

○     상 : 내  개업소

나. 개수수료요율표 홍보

○ 홍보시기 : 분기 1회

○ 홍보방법 : 새수  구보, 수 구 홈페이지 등

다. 불법 개 업행  고발․신고 센터

○ 기    간 : 연    

○ 신 고 처 : 구청 토지정보과(610-4765)와 개업 회(803-80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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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부동산 개업소 행정 고제 시행

  부동산 개업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  안내로 민원인에게 발생할 불이

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업소의 효율 인 리를 도모하고 있다.

○     상 : 내 등록된 개업소

○ 신청기간 : 업무보증설정 1년

○ 설정목  : 손해배상책임보장

○ 설정방법 : 보증보험, 공제 는 공탁가입

8.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

  투기 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행을 없애고 거래를 

투명하게 하기 하여 “공인 개사의업무 부동산거래신고에 한법률”이 개정되어 2006

년 1월 1일부터 “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”를 시행하고 있다.

가.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

○ 신고 상 : 부동산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사용승인일 이  분양 

계약한 분양권/입주권)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

○ 신고의무자 : 거래당사자와 개업자

－ 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․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자가 신고를 

하여야 함

○ 신고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

○ 신고사항 : 실제거래가격 등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○ 신 고 처 : 당해 토지 는 건축물 소재지 할 시장․군수․구청장

○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

－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의 허 신고 여부에 하여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

며 거래내역  검증결과는 국세청( 할세무서)과 시․군․구청 세무부서에 

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.

○ 신고제도 반시 벌칙

－ 신고의무 반 : 매도자․매수자  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－ 개업자의 거짓기재 는 이 계약서 작성 : 개업 등록취소 는 6월이내 

자격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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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차

○ 방문신고

부동산거래계약신고작성서


해당 시․군․구청에 방문 수 ➡ 60일 이내에 신고

(지연신고시 과태료)

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신고처리


신고필증 발


(신고필증첨부) 부동산등기신청

○인터넷신고

계약체결


(해당 시군구홈페이지에 속) 부동산거래 리시스템 속 ➡ 60일 이내에 신고

(지연신고시 과태료)


(성명, 주민번호, 공인인증서) 실명확인, 로그인


(당사자 거래는 매수, 매도자 각각 
서명, 개거래는 개업자만 서명)
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, 
자서명


(시, 군, 구청) 인터넷 수

(담당공무원)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

온라인 신고필증 발


(거래당사자  개업자)

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
온라인 조회  출력


(신고필증) 부동산 등기신청




